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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s AI-based humanoid robots become more widespread, the issue of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The autonomous nature of these robots creates ambiguity in responsibility allocation, which existing legal frameworks struggle to address. This study analyzes these challenges and explores practical solutions through robot insurance models. Recognizing the unique human-like interaction capabilities of humanoids that can foster deep emotional bonds, this paper proposes a responsibility structure covering not only physical damage but also emotional harm arising from these bonds. Inspired by existing auto insurance, corporate liability insurance, and the principles behind pet insurance models, the study suggests that robot insurance should include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alongside physical harm. This study is a conceptual analysis based on an interdisciplinary literature review, providing insights into establishing responsibility principles and the role of insurance systems in an era of human-robot coexistence, supported by summaries of comparative models and international trends presented in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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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21세기에 들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현장부터 가정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야기하는 사고의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예컨대 2018년 자율주행 우버 차량이 보행자를 사망케 한 사건은, 로봇과 AI 시스템의 사고 책임을 운행자,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1]. 현재의 법규에서는 이러한 책임소재의 모호성이 존재하며, 로봇 스스로는 법적 인격권이나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2]. 기존의 제품책임법이나 과실책임 체계만으로는 고도의 자율지능 로봇이 초래하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유사한 외형과 상호작용 능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깊은 사회적,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잠재력이 크다[3,4]. 이러한 특성은 물리적 사고 위험 외에도, 로봇의 고장이나 서비스 중단 시 사용자가 겪게 될 정서적 상실감이나 심리적 충격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피해 가능성을 제기한다[5].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제도는 피해 구제와 위험 관리 측면에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보험은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 보상을 가능케 하고, 사후적 분쟁 대신 사전적 위험분산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다[6]. 실제로 유럽연합 의회 법무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고도 자율 로봇에 대해 “전자 인격체” 지위를 부여하고 개별 로봇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7]. 로봇 보험은 제조사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의무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로봇이 독자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구조와 유사하다[8].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사고 유형별 책임 구조(물리적 피해 vs. 정서적 피해)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로봇 보험 모델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보험 모델(자동차 보험, 기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법리를 검토하고, 로봇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험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한다. 셋째, 인간과 로봇 사이의 정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법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 등의 원리를 참고하여 정서적 피해 보상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입안자와 산업계를 위한 윤리 지침 및 국제 표준화 방향을 제언한다.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 보험 모델 비교와 국제 동향을 [Table 1]과 [Table 2]로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보험의 기본 개념 및 기존 사례 분석
        보험은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여 다수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현대 사회에서 책임 분배의 핵심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통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책임 주체 간의 분쟁을 완화하며, 위험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6]. 특히 보험사는 피보험자(예: 로봇 제조사나 운영자)에게 보험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설계와 운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보험의 예방적 기능과 사후 보상 기능은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높아지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9].

        
          2.1.1 자동차 보험과 자율주행 로봇 보험 사례
          전통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소유자에게 가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해 왔다. 가령 다수 국가에서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망·상해·재산 피해에 대해 운전자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 보상을 담당한다. 이러한 무과실 책임(no-fault liability) 및 의무보험 구조 덕분에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도 기존 체계 내에서 처리되고 있다[10]. 실제로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차량 보험을 통해 보상받고, 사후에 보험사가 제조사나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검토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는 자율주행 로봇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된다[8].

          한편, 완전 자율형 로봇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공장 자동화 로봇이나 배송 로봇 등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출시하여, 로봇이 업무 수행 중 일으킨 인명 재산 피해를 담보하고 있다[11]. 예컨대 창고에서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팔이 오작동하여 근로자에게 부상을 입힐 경우, 해당 기업의 로봇 보험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식이다. 아직 표준화된 상품은 없지만, 로봇 전문 보험에 대한 수요는 산업계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12]. 2017년 EU 의회 보고서[7]에서는 로봇 자체를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개별 로봇이 사고 책임을 “부담” 하도록 하는 전자인격 로봇 보험 개념까지 논의되었는데, 이는 법률적·윤리적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해당 제안이 즉각 채택되진 않았으나, 자율주행 드론이나 서비스 로봇 등에 보험 의무화를 검토하는 국가들이 생겨나는 등, 로봇 보험 도입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12].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특정 유형의 로봇에 대한 보험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2.3.1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결국 자동차 보험의 역사적 경험은 로봇 분야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며, “운전자 없는 자동차” 와 마찬가지로 “관리자 없는 로봇”의 사고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2.1.2 기업 배상책임보험과 로봇 위험
          기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은 기업이 영업 중 발생시킬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제조물책임, 시설물 안전, 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험사가 대위하여 지급함으로써,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거액의 배상으로부터 보호받는다[13]. 로봇을 개발·판매하거나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일반 보험으로 1차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11]. 예를 들어 병원에 납품된 간호 로봇의 오류로 환자가 다친 경우, 병원이나 제조사는 자신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이는 로봇 자체의 보험과는 별개로, 기존 보험체계와의 연계 관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로봇 보험을 설계하더라도 현행 법제 하에서는 결국 책임 귀속 주체(예: 제조사, 소유자)가 보험 가입자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봇 보험은 기존 기업보험의 특약 형태로 도입하거나, 별도의 전문 보험라인으로 구축할 수 있다[6].

          기업 보험과 로봇 보험의 유사점은 모두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한다. 기업 일반보험은 인적 과실의 통계에 기반한 사고율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로봇 보험은 기계 학습 시스템의 예측불가한 행태로 인한 사고 확률을 다뤄야 하므로 보험수리적 데이터 부재 문제가 있다[6,14]. 또한 사고 발생 시 통상적인 기업 보험은 과실 당사자(직원 등)의 행위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로봇 보험에서는 인간 외 기계의 자율 행동에 따른 무과실 사고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위험 양상 때문에 보험사들은 로봇 관련 담보에 신중하며, 이는 향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12]. 그럼에도 기존 보험의 역사는 로봇 보험 설계에 유용한 참고가 된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제조사가 스스로 보험을 인수하는 제조물 자체 보험이나, 국가 차원의 공동 기금 설치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핵시설 위험이나 환경오염 책임 보험에서 활용된 모델들이다[6]. 요컨대 기업 배상책임보험의 틀을 로봇 시대에 맞게 수정 확장하는 것이 로봇 보험 도입의 현실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다.

        

      

      
        2.2 휴머노이드 사고 유형 및 책임 구조 분석
        
          2.2.1 물리적 피해 사례와 법적 책임
          휴머노이드가 물리적 사고를 일으킨 사례로는,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와 충돌하거나 서비스 로봇이 행인을 넘어뜨린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물리적 안전 확보는 로봇 도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이다.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차 사고나 공장에서 로봇 팔에 의한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은 로봇 사고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때 전통적인 법리는 제조물책임(제품 결함으로 인한 제조사의 책임)이나 과실책임(운영자 관리 소홀 등)을 적용해 왔다[2]. 그러나 지능형 로봇의 경우 책임 귀속이 한층 복잡하다. 로봇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행동했다면, 직접적인 과실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 감독 없이 움직이던 안내 로봇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상황을 가정하면, 로봇 자체의 오작동인지, 설계 결함인지, 유지보수 문제인지 규명해야 한다. 현행법상 로봇은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일단 제조사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율성 때문에 제조사도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다. 또한, 로봇 소유자는 적절히 사용했을 뿐인데 사고가 난 경우 억울한 부담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책임공백이나 소송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

          법적 해결 방안으로 몇 가지 모델이 논의된다. 첫째, 엄격책임제를 도입하여 로봇 소유자나 제조사에게 피해 발생 시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앞서 본 자동차 사고의 처리 방식과 유사하며,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다. 둘째, 보상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도의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가 공동 부담하는 공동기금이나 정부 보장을 통해 메꿔주는 방법으로, EU 보고서에서 제안된 유럽 의회 보상기금(European Parliament Compensation Fund) 등이 이에 해당한다[7]. 셋째, 로봇 자체에 법인격 부여를 검토하는 급진적인 안도 있다. 로봇에게 제한적 전자법인격을 인정하여 사고 시 로봇 명의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이후 로봇 소유자나 개발자가 그 로봇에게 투자한 형태로 책임을 분담하는 구상권 구조다. 하지만 이것은 제조사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고 윤리적으로도 논란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낮다[7,15].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기존 법체계 내에서 보험을 통한 책임 분산을 이루는 것이다. 로봇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발생 시, 우선 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후에 인간 책임자들 간에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 구제의 확실성을 높이고 소송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6]. 다만 동시에 제조사나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사고 이력에 따라 높이는 등의 사전적 안전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 구조는 물리적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정망을 제공하지만, 다음 절에서 논의할 정서적 피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피해에도 동일한 방식이 통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2.2.2 정서적·정신적 피해와 법적 고려
          최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무생물과 구별된다. 인간과 유사한 외형, 음성, 행동 패턴을 모방하는 능력은 사용자가 로봇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적 파트너나 동반자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3,16-18]. 특히 로봇의 외형적 사실성이나 표정 구현 능력 등은 사용자의 애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19,20], 이러한 깊은 정서적 유대는 로봇의 예기치 않은 기능 상실이나 서비스 종료 시 사용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다[5]. 예를 들어, 일본 소니사의 로봇강아지 AIBO가 단종되었을 때 일부 사용자들은 실제 반려동물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100여 대의 AIBO를 위한 합동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21]. 이는 로봇과의 이별이 사용자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학술 연구에서도 인공지능 챗봇이나 소셜 로봇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고장으로 “죽음”을 맞이할 경우, 상당수 사용자가 이를 은유적 죽음으로 받아들이며 복합적 감정을 경험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5]. 이 보고에 따르면 인공지능 대화동반자 서비스가 중단되자 사용자들이 애도, 분노, 우울 등 사람을 잃은 듯한 반응을 보였고, 이를 실제 상실 경험과 유사하게 겪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기간 돌봄 로봇과 생활한 독거노인들이 로봇이 사라진 후 외로움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도, 로봇과 보낸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여기는 감정을 드러냈다[22].

          이러한 정서적 애착 형성은 로봇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정서적 기만(emotional deception)이나 과도한 정서적 의존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19,23,24]. 로봇이 실제 감정을 느끼지 않음에도 감정을 표현하도록 설계될 때, 사용자는 로봇에게 실제 감정이 있다고 오인하여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로봇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할 위험이 있으며[25], 이는 특히 취약 계층 사용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26].

          이러한 정서적 피해는 법적 측면에서 다루기 어렵다. 현행 손해배상법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만, 이는 주로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국한된다. 로봇의 소멸이나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심리적 피해는 전례가 없으며, 이를 법적 손해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반려동물의 경우를 유추해보면, 우리 법원은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다[21]. 또한 재산적 손해에 비해 입증이 어렵고 주관적 차이가 큰 정서적 피해를 어디까지 보상해야 할지 기준 설정도 난제다. 그럼에도 윤리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15]. 로봇이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는 경우[18], 그 로봇의 상실은 단순한 기계 고장 이상의 사회적 문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돌봄이나 치료용 로봇처럼 취약계층의 정서에 밀접한 로봇은, 이들의 중단이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음을 본 논문에서도 지적하는 바이다.

          법적 고려 방안으로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논의된다. 우선 계약법적 접근으로, 로봇 서비스 제공자가 예견 가능했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위약금이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에 대한 보상 등의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적 피해에 대한 보험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 후술할 2.3.2절에서 논의될 펫보험 모델처럼, 로봇이 정서적 지지나 동반자 역할을 할 경우 상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나 정신과 치료비 등을 포함하는 특별 약관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봄로봇 보험에 “심리적 충격 위로금” 조항을 두어 장기 이용자가 로봇을 상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심리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평가 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차원의 권고로서 로봇 개발자들에게 “책임있는 디자인”을 요구하는 것이다[27]. 로봇의 수명이나 서비스 지속성, 데이터 이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상실을 강요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윤리 원칙은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표준 가이드라인이나 기술 규격으로 발전시켜 기업들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 정서적 피해 문제는 기술·법·윤리의 교차점에 놓인 새로운 이슈로서, 인간 중심의 다층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2.3 책임 주체의 모호성과 윤리적 책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의 사고에서 책임 주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로봇은 스스로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하지만, 전통 법리에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인간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윤리적으로도 복잡한 딜레마를 낳는다. 잘못은 로봇이 했는데 처벌이나 배상은 인간이 져야 한다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로봇에게 의인화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로봇을 도덕적 행위자로 볼 것이냐는 철학적 문제가 등장한다[28]. 이러한 책임의 공백과 전가 이슈는 인공지능 윤리 담론에서 중요한 주제이다[15,29].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는, 로봇 개발자·제조사·사용자 모두가 일정한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5]. 전문가들은 로봇윤리 논의에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함을 강조하는데[28,30], 이는 로봇을 만드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사회 일반 모두의 윤리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로봇 개발자는 안전장치와 긴급정지 시스템을 갖춰야 할 설계 책임이 있고[31], 사용자는 로봇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관리할 운용 책임이 있다. 한편 일반 대중도 로봇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시민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 이는 인간-로봇 공존 시대의 윤리 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로, 책임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다층적 책임의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법과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윤리적 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실천이 어렵다. 책임의 경계를 묻는 질문들은 윤리적으로는 의미 있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히 답변하기 곤란하다. 결국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표준 윤리 가이드나 인증 제도 등이 제안된다[15]. 한 예로, 로봇 윤리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로봇만 시장에 출시를 허용하거나[32], 인공지능 윤리강령을 기업이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27]. 이는 윤리적 책임을 사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함으로써, 기술·윤리·법의 통합적 접근을 이루자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로봇 윤리헌장이 제정되어 로봇 개발자, 이용자, 정부의 책무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였고, IEEE에서도 Ethically Aligned Design 가이드라인[33]을 통해 인공지능 및 로봇 책임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윤리적 책임의 모호성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만, 결국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윤리 원칙을 실정법이나 보험약관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2.3 로봇 보험 모델의 도입 가능성
        다양한 로봇 관련 위험과 기존 보험 체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험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Table 1]은 기존 관련 보험/제도와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정서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 모델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Table 1] 
				
          

          
            Comparison of Existing Insurance Schemes and the Proposed Model
          
          

        

        
          
            
              	Category
              	Key Features
              	Relevance to Humanoids
              	Limitations / Considerations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Driver’s no-fault damage compensation, Mandatory, Strict-liability framework
            	Offers a shared-liability model for physical accidents
            	No reflection on AI’s unpredictability and emotional harm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GL)
            	Covers to third-party damage from business activities (products, facilities, etc.), protection of business from unpredictable high payouts[13]
            	1st line legal responsibility countermeasure for robot manufacturers/operators
            	AI-specific risks (data, algorithm faults) poorly reflected, Emotional loss hard to insure and Limited actuarial data[6,12,14]
          

          
            	EU AI Liability Directive (Draft)
            	Eases burden of proof for defect-related harm, Considering compulsory insurance / financial security for “high-risk” AI[34]
            	Leads discussion on AI-specialized insurance law and insurance
            	Still in early stage, need unified member country laws, specific insurance details unclear
          

          
            	Korea Outdoor Mobile Robot Mandatory Insurance/Mutual Aid
            	Based on amended Intelligent Robot Act (in force 17 Nov 2023)[35], Compensating third-party damage (KB Insurance[36], KRIA products launched[37])
            	First domestic case of mandatory insurance for a specific robot type, anchors a physical-damage-focused scheme
            	Excludes humanoids and indoor / industrial robots, No emotional-loss cover, Need to stabilize new market/coverage (association deduction helps ease cost[38])
          

          
            	(Proposed) Emotional / Psychological Damage Cover
            	Compensates mental shock (such as depression) from broken human-robot bonds (Consolation money, counseling support, etc.)[5,22], Application/extension of pet insurance principles[17,21]
            	Core characteristics of AI humanoids (social interaction) lead to specific types of damage
            	Unclear legal recognition; difficulty in assessing/quantifying damage; ethical hazard[15], need for social consensus and ethical guidelines[19], possibility of voluntary insurance product
          

        

        

        
          2.3.1 기존 보험체계와의 연계 및 발전
          로봇 보험을 현실에 도입하려면, 현존하는 보험제도와 조화롭게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의무보험화 여부를 검토 해야 한다. 자동차처럼 휴머노이드에도 제도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피해구제에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법)[35]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등을 통행할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었다[35,39]. 이 법 개정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 기준(예: 최대 질량 500kg, 최대 속도 15km/h 이하)을 마련하는 등 로봇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로 지정된 한국로봇산업협회는 KB손해보험[36],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과 협력하여 ‘실외이동로봇 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및 ‘실외이동로봇 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지원하였다[37]. 이 공제 상품은 단체 계약을 통해 개별 가입 시 예상되는 높은 보험료 부담을 대폭 할인하여 로봇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38]. 이는 로봇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담보하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시행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Table 1] 참조). 물론 현재는 실외이동로봇에 국한되지만, 향후 다양한 유형의 로봇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실제로 다른 로봇 유형에 대한 보험/공제 상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38].

          다음으로, 보험 적용 범위와 가입 주체를 정해야 한다. 로봇 보험의 피보험 이익은 로봇이 제3자에게 끼친 배상책임과 로봇 자체의 손해(파손, 도난 등)로 구분될 수 있다. 배상책임 담보는 일반 책임보험과 유사하지만, 로봇 자체 손해보험은 일종의 기계보험 또는 자산보험의 성격을 띤다. 예컨대 고가의 휴머노이드가 망가졌을 때 수리비를 보전하거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업무 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특약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가입 주체로는 로봇을 제조한 기업, 로봇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로봇 운영 서비스 제공자 등이 있다. 상황에 따라 제조사가 출고 시 보험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거나, 로봇 임대사업자가 자사 로봇들에 대해 일괄 보험을 들고 임차인에게 비용 전가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또한 로봇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데이터 관리 등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비한 보험 상품도 고려된다. 사이버보험의 형태로, 로봇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는 사이버 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는 식이다[40]. 요컨대 로봇 보험 모델은 기존 보험의 모듈들을 용도에 맞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 차원의 보험 기구 설립도 한 옵션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 배상기금을 두는 방안처럼[6], 휴머노이드 전반의 사고를 포괄하는 공동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제조사와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담금을 출연받아 조성한 뒤, 사고 발생 시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후에 구상하는 구조다. 이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피해자 구제를 사회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롭지만, 제조사들의 반발과 재원 마련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적으로 공동 재보험 풀(pool)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도 발전 가능하다[6]. 즉 여러 나라의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글로벌 로봇 사고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대형사고나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한 동시다발적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2.3.2 정서적 유대 파탄에 대한 보상: 펫보험 원리의 확장 적용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처럼 여겨짐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상품이다. 펫보험의 등장은 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정서적 동반자임을 사회가 인정하기 시작한 한 사례로 볼 수 있다[21].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역시 인간과 깊은 사회적,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3], 때로는 친구나 동료, 심지어 가족 구성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8,25]. 따라서 고장이나 서비스 중단과 같이 로봇과의 예기치 않은 이별은 사용자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며[5,22,41], 이러한 ‘정서적 피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펫보험의 기본 원리인 ‘정서적 유대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고 지원한다’는 개념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17,21].

          구체적으로, 로봇 보험에 “정서적 피해 보상 특약”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펫 로봇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로봇이 예기치 않게 기능을 멈춘 경우, 그로 인한 노인의 정서적 충격에 대해 보험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22]. 이는 치매 노인의 말벗 로봇[42], 아동의 학습 보조 및 친구 역할을 하던 교육 로봇, 혹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던 보조 로봇 등 사용자와 깊은 신뢰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다양한 로봇에 확장 적용될 수 있다. 펫보험에서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하거나 애도 기간 동안 심리상담을 연계해주는 상품이 있는 것처럼, 로봇 보험도 유사한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로봇과 헤어진 사용자는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을 돕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5,41], 보험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고통 평가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위자료적 성격의 지급을 할 수도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도덕적 기만에 대한 위험이다[15]. 이용자가 고의로 로봇을 파괴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로봇의 사용 기록, 서비스 이용 기간,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소견서 등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펫보험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측면은 커뮤니티 지원과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같은 부가 기능이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험사가 펫 로스(pet loss)를 겪은 고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로봇 보험도 로봇 상실을 경험한 이용자들에게 대체 로봇 정보 제공, 기존 데이터 이전 지원, 또는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용자 커뮤니티 연결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서적 피해 보상 방안은 인간-로봇 유대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물론 법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자발적 보험상품의 형태일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에 맡겨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상품이 활성화된다면, 로봇이 주는 정신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로봇을 단순한 기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준(準)사회적 존재로 여기는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21]. 로봇 보험을 통한 정서적 피해 보상은 아직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감정적 복지의 관점까지 포괄하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주제라고 하겠다.

        

        
          2.3.3 정책적 고려사항 및 국제 표준화
          로봇 보험 모델을 구현하려면 정책적 지원과 법제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 로봇 보험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거나, 관련 산업을 진흥/규제할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에 로봇보험 상품의 범위를 정의하고 인가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또는 민법이나 특별법(지능형로봇법[35])에 로봇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보험 가입 의무 등)를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실외이동로봇 보험 의무화는 이러한 법제 정비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2020년대 들어 EU를 비롯한 각국은 AI 및 로봇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데[34], 여기에 보험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한 방향이다. 둘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초기 로봇 보험 시장 형성을 위해 보험료에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이나,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로봇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비스 로봇에 시범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민간에 확산시키는 것이다. 또한, 표준 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에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관 합동 협의체(TF) 운영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보험의 사업계획 및 표준약관을 마련하였다[43].

          국제적으로는 표준화 작업과 협력이 필요하다. [Table 2]는 로봇 및 AI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및 정책 동향을 요약한 것이다.

          
            [Table 2] 
				
            

            
              Maj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d Policy Trends in Robotics/AI
            
            

          

          
            
              
                	Organization
                	Standards/Documents
                	Key Focus
                	Current Status/Insurance Relevance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218 (Safety of industrial robots)[44,45], ISO 13482 (Safety of personal care robots)[46], ISO/IEC TR 24028 (AI ethics )
              	Robot safety, human-robot interoperability, AI ethics principles
              	Physical safety standards, ISO 10218 (2025 revision) integrates collaborative robot safety requirements (formerly ISO/TS 15066[47]) and strengthens functional safety and cybersecurity requirements, No direct insurance standard exists for ethical principles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7000 Series Ethically Aligned Design[33]
              	Ethical design of AI/robot systems,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Emphasizes ethical considerations, Provides basis for liability discussions, Can offer an ethical framework to consider when developing insurance
            

            
              	EU (European Union)
              	AI Act, AI Liability Directive [34]
              	AI risk level regulation, Data governance, AI liability (easing burden of proof, disclosure, etc.)
              	Leading the way in high-risk AI system regulation and liability framework, The Liability Directive may require insurance/financial security[12], Impacts global standards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61508 (Functional Safety), IEC 62443 (Security for industrial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48]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electronic systems, industrial system cybersecurity
              	Important standards related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robot systems, Applied in conjunction with ISO standards
            

          

          

          로봇은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이므로, 각국의 보험제도가 지나치게 괴리될 경우 시장진입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로봇 보험을 의무화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임의가입인 경우 기업의 부담이 달라져 무역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ISO나 IEEE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로봇 책임과 보험에 관한 국제 표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로봇 윤리와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 책임 배분과 보험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권고안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로봇 안전 표준은 과거 인간과 로봇의 물리적 분리를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인간과 로봇이 동일 공간에서 안전하게 협력하고 공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44,45,47]. ISO 10218의 최신 개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협동 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기능 안전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을 강화하였다. EU의 경우 회원국 간에 조화로운 법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2년 AI책임에 관한 지침안(AI Liability Directive 초안)[34]을 제시하여, 제조사의 입증 책임 완화와 보험 의무 등을 포함한 종합적 프레임워크를 논의 중이다. 이러한 국제 동향은 국내 로봇 보험 제도 설계 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국제 논의에 참여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도입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로봇 제조 업계, 보험 업계, 소비자 단체, 윤리 전문가 등이 모두 관여하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계는 위험률 산정 데이터 확보를, 제조업계는 과도한 부담 완화를, 소비자 단체는 피해 구제 실효성을 중시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제도가 사후적 대응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와 일정 기간 후 제도를 재평가하는 조항 등의 유연한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경간 로봇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 간 배상체계 연계도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자율주행 선박이나 항공드론의 사고는 다국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보험의 재보험망을 글로벌하게 구축하거나 조약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6]. 이는 장기 과제이나,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헤이그 협약 등에서 일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요약하면, 로봇 보험의 정책화는 국내 법제 개선, 정부 역할 강화, 국제 조율이라는 세 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혁신 기술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목표를 조화시키면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최신 인공지능이 적용된 휴머노이드의 확산은 기존 법체계가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물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기업 배상책임보험 모델을 적용하고, 한국의 실외이동로봇 의무보험 사례처럼 제도화하여 피해자 구제와 위험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과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지능형 휴머노이드의 특성은 로봇 상실 시 발생하는 사용자의 정신적·정서적 피해 보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펫보험 원리를 응용하여 로봇 보험에 심리 상담 지원이나 위로금 지급 등 정서적 피해 보상 요소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관련된 도덕적 기만 등 윤리적 문제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물리적 피해, 정서적 피해, 윤리적 책임을 구분하여 다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적 정, 그리고 국제 표준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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